
헌법집중 정지문 핸

드북(제7판) 추록

P 62 092 대체 (정지문 전환 오류 

수정)

092 ☐☐☐ 정지문전환
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

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

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｢
산지관리법｣ 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

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

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

칙에 위배된다. (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

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

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｢산
지관리법｣ 조항은 법인 자신의 지휘⋅감독의

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

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×)

[24변시]

P 78 189 대체 (대법원 판례 반영)

189 ☐☐☐ 정지문전환
대법원에 의하면, 미결수용자가 가지

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

리 관계인 변호인(변호인이 되려고 하

는 사람을 포함한다)의 접견교통권과 

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. (변

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규정에 비추어 

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⋅피고인 자신에

게만 한정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

지, 그 규정으로부터 ‘변호인의 구속피의자

⋅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’까지 파생된다

고 할 수는 없다×) [24변시]

P 162 083 대체 (정지문 전환 오류 

수정)

083 ☐☐☐ 정지문전환
정부에 이송된 E법률안에 대해 대통령

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, 국회가 재적

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

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

하면 위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, 

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

포하여야 한다. (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

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× 대

통령은 더 이상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 

없이 공포하여야 하며, 대통령이 공포함으로



써 E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×) [22변시]


